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9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업 영업소

구 분 상 호 명 영 업 장 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지에스25 신촌문화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43

(창천동)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23.

나. 신청기간 :  2024. 5. 24. ~ 2024. 5. 31.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신고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라.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지역경제과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간 최종일 18:00시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함)

바. 지정방법

    1) 신청 기간 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접수 순서와 관계 없음)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 추첨 일시는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3)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기   타 : 「담배사업법」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33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